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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고시 제2021-26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우리군 

소재 건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3.  10.

                       화   순   군   수    

○ 도로명주소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여단길 17 외 5건

종전 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
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 고

(※부여  6건 ) 붙 임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행복민원과(☎ 061-379-3455)에 문

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

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

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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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고시 제2021-27호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항, 제21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3.  10.

                       화   순   군   수    

○ 고시일 : 2020. 3. 10.(수)

○ 고시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

○ 고시내용 : 도로구간 변경(붙임 조서와 같음)

○ 변경사유 : 강례길 도로구간 연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행복민원과 공간정보팀 도로명주소 

   담당자(061-379-34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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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공고 제2021-359호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 모집 공고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 모집 공고

글로벌 식품접객환경 시설개선과 외국인, 노약자, 장애인 등 관광객에게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지원사업」에 참여의사

가 있는 영업주를 모집 공고 합니다.

2021. 3. 8.

화 순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

나. 신청기간 : ‘21. 3. 8. ~ 3. 26.(19일간) 18:00까지

다. 지원대상 : 일반음식점 10개소

※ 제외대상(화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1.「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

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2. 영업주의 주소가 화순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보조사업자 선정 전 입식테이블로 변경 한 경우

4. 과거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업소

라. 선정방법 : 소규모 영세업소* 우선순위 부여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에 의한 매출액 기준 적용

마. 지원기준

사업명 지원기준 보조금 지원비율 군비 지원금액 비고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
년 매출액

3천만원 이하 군비 70% 자부담 30%

2,500천원 

한도

(최대지원금액)

1개소 

기준
3천만원 ~ 5천만원 군비 60% 자부담 40%

5천만원 이상 군비 50% 자부담 50%

바. 접수장소 : 화순군청 관광진흥과 위생관리팀/방문접수   



- 4 -

①신청 및 접수
②서류검토 및

현지 조사

③심의위원회
개최 및

확정 통보

④사업 추진

및 완료

⑤정산서 제출
및

보조금 지급

2. 지원내용

가. 사업내용 :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신규 설치

   나. 대상자 선정 : 화순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신청업소수가 지원 금액을 상회 할 경우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우선순위 부여

      (영세업소 우선지원)

   다. 신청서류

- 위생업소 시설개선 등 지원 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영업주 주민등록초본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 통장(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명의) 사본 1부

  - 입식테이블 설치 현황(견적서 첨부)

    라. 기타 

      -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집행

3. 지원절차    

    

4. 문의사항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관광진흥과 위생관리팀 

(379-34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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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위생업소 시설개선 등 지원 사업 신청서(제5조 관련)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업소현황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전화번호
일반

휴대

건물소유
형 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업 종

(업소면)
영업의 형태

시 설 업소주변 환경

이용객 수
(1일평균) 명 수 용

가능인원 명 주이용객

지원요구

지원구분 □모범음식점 □좋은 식단 실천업소 □식품제조가공업 □기타( )

지원시설
■ 입식테이블 설치 □ 개방형주방 시설·설비 등 개선사업

□ 기타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

사 업 비 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

신청사유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화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화순군수 귀하



- 6 -

〔별지 제2호 서식〕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업 소 명 대표자 성명

영업장
소재지

전화 번호  (T)  (P)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정보 수집·이용 범위와 사용 목적

 ∘ 수집·이용 범위 : 성명, 업소명, 주소, 연락처, 업소현황, 계좌번호

 ∘ 사용 목적 : 2021년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

 ∘ 이용기간 : 사업 종료 시 까지(보유기간 5년)

2. 이용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는 업무 이외의 다

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필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

공하는 경우 공모 참가 및 선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 본인은 상기와 같이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개인정보 활용에 동의

합니다.

 2021 년 월 일

영업주                 (인)

 화순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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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제5조 관련)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1. 사 업 명 :

2. 소요자금(실 소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 (규모․시설)

가. 규 모 :

나. 시 설 :

5. 사업계획내용

명 칭 수 량 합 계

합 계

※ 별첨 견적서 참조

6. 기 타 :

년 월 일

신청인 (인)

첨 부 : 1. 견적서 사본 1부.

2. 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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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서     약     서

본인은 화순군에서 지원하는 위생업소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의 취지에 적극 참여하여 위생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 화순 위상 제고하

고자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지원된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에만 사용하겠습니다.

2.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화순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보조사업 완료 후 부당하

게 집행되거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보

조금을 반납하겠으며, 귀 화순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지원 사업 완료 후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겠습니다.

2021년     월     일

주    소 :

업 소 명 :

성    명 : (인)

화순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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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시설 설치 현황

1. 시설 설치 기간 : 20 . . . ～  20 . . .

2. 시설 설치 내역

시설 설치 내역 세부내용 소요금액(천원) 비고

총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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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사진

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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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공고 제2021-36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자동차검사)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7조의2(검사기간 경

과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안내, 사전안내서와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안내엽서 및「질서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지

연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및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반송

함투함,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3. 9. ~ 2021. 3. 24(15일간)

 2. 대 상 자 : 붙임첨부

 3. 송달내용 : 자동차, 건설기계 정기검사(사전,유효경과)안내 및 과태료 고지서 등

 4. 문 의 처 : 화순군청 재난안전과 차량등록팀 (전화 061-379-3462)

 5. 유의사항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자동차관리법」제8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최고 30만원

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63조2 및 제

64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번호판 영치 등)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1. 3. 9.

화  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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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공고 제 2021 – 365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를 대장

상 소유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장상 전매자나 그 상속인에게 발송을 하였으

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1명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1. 03. 08. ~ 2021. 03. 24.(15일간)
3. 공고장소 : 해당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화순군청 행복민원과(☎061-379-3474)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조서 1부.

2021.  03.  08.

화 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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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공고 제2021 - 368호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0조 및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장기간 방치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3. 8.

화 순 군 수

1. 공 고  대 상 : 주·정차 금지 위반 대상자 명단 등 : 별첨

2. 공 고  기 한(의견제출기한) : 2021. 3. 8. ~ 2021. 4. 2.(25일)

3. 의 견 제 출 처 : 화순군청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 ☏061-379-3785)

4.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자문서포함), 구두진술(증명 할 수 있는 증거자료 제출)

5. 기타 안내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경우는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 되므로, 공

시송달 공고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50%가 감경 
됩니다. 다만 체납된 과태료가 있는 경우 감경 되지 않으며, 법령상 감경이 여러가지인 경

우라도 사전 통지서에 의한 의견진술기간 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 거듭 감경
되지 않습니다.

  1)「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3)「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3급까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 의견 제시 기한 내 자진 납부코자 하는 경우와 기타 의문 난 사항은 화순군청 재난안전과
교통안전팀(☎ 061-379-37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불법 주정차 사전통지서 반송이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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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1. 03. 08.
제 출 자 : 화 순 군 수

1. 제안사유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화순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

2. 주 요 골 자

가. 예산편성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제1회 추경안 기정액 증 감 비 고

계 670,304,773 612,263,616 58,041,157 9.5%

일 반 회 계 593,865,970 543,102,725 50,763,245 9.3%

특 별 회 계 76,438,803 69,160,891 7,277,912 10.5%

나. 일반회계 세입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제1회 추경안 기정액 증 감 비 고

계 593,865,970 543,102,725 50,763,245

지 방 세 수 입 64,444,295 63,580,000 864,295

세 외 수 입 19,838,848 18,975,953 862,895

지 방 교 부 세 231,872,000 231,503,000 369,000

조 정 교 부 금 10,130,000 4,500,000 5,630,000

보 조 금 218,535,827 196,543,772 21,992,055

보 전 수 입 49,045,000 28,000,000 21,0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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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회계 세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제1회 추경안 기정액 증 감 비 고

계 593,865,970 543,102,725 50,763,245

일 반 공 공 행 정 35,488,571 33,909,131 1,579,440

공공질서및안전 30,761,153 21,496,946 9,264,207

교 육 6,370,375 5,920,129 450,246

문 화 및 관 광 21,915,273 18,366,750 3,548,523

환 경 36,668,236 32,680,818 3,987,418

사 회 복 지 137,230,576 133,526,572 3,704,004

보 건 12,771,560 12,568,847 202,713

농 림 해 양 수 산 106,146,701 89,592,101 16,554,600

산업․중소기업 및
에 너 지 41,225,998 40,664,498 561,500

교 통 및 물 류 45,354,959 40,826,389 4,528,570

국토및지역개발 36,549,482 29,645,005 6,904,477

예 비 비 4,209,722 4,790,922 -581,200

기타 (인건비 등 ) 79,173,364 79,114,617 58,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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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특별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제1회추경안 기정액 증 감 비고

계 76,438,803 69,160,891 7,277,912 10.5

공

기

업

상 수 도 사 업 39,189,193 38,115,393 1,073,800 2.8

하 수 도 사 업 20,599,535 19,894,625 704,910 3.5

기

타

농 어 촌 뉴 타 운 617,090 617,090 0 0.0

공 유 재 산 관 리 1,523,550 23,550 1,500,000 6,369.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4,400 24,400 0 0.0

의료급여기금운영 1,292,335 1,355,300 -62,965 -4.6

농수산진흥기금 4,134,132 1,016,996 3,117,136 306.5

자 활 기 금 203,300 203,300 0 0.0

농공단지조성사업 494,907 494,907 0 0.0

주 차 장 사 업 401,340 401,340 0 0.0

수 질 개 선 7,959,021 7,013,990 945,031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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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금별 운용 계획

(단위 : 천원)

기 금 별
제1회추경

안
기정액 증 감 비고

계 22,515,202 20,476,813 2,038,389 9.9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9,438,903 17,400,514 2,038,389 11.71%

식 품 진 흥 기 금 131,852 131,852 0 0%

재 난 관 리 기 금 2,944,447 2,944,447 0 0%


